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대
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한 미용사(“공소외인”)에게 퇴직

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으로서, 공소외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

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용사들의 매

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한 후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분배해 주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미용사들의 영업시

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

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

로 보일 뿐인 점, ③ 피고인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미용사인 공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

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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